
【별표6】<신설 2011. 3.14> <개정 2016.3.28> 

특별승진 추천대상요건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

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

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

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임용령 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교류 기간 

중에 교류기관의 행정발전과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헌 실적이 있는 공무원  

7.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

원  


